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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저작권법상 인간 저작자 요건의 재확인: 탈러 
사건 상고허가 기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교수

계승균

1. 사안의 개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스티븐 탈러 박사의 상고 허가 신청(the writ of certificate)을 

기각1)하였다.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성한 산출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미국의 저작권청과 법원의 저작권법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미국의 저작권청과 법원2)은 일관되게 부정하였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

국 연방대법원은 상고 허가 신청의 기각을 통해 미국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자는 인간

(human being)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립 요건의 하나라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

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기각 결정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 또는 콘텐츠를 둘러싼 법률적인 모든 의문을 해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 또는 기본 법리는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창작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은 인간의 의미 있는 창의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하급법원이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을 인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저작물의 창의적인 내용에 인간의 최소

한의 창작적 기여(“a minimal creative spark”)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2.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주장과 평가

이 사건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인용

이 많이 되었고, 학술대회 등에서 소개되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저작물로 인정

할 수 있을지와 인공지능이 저작자로서의 적격, 즉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1) https://www.bakerdonelson.com/supreme-court-denies-certiorari-in-thaler-v-perlmutter-ai-cannot-be-an-author-under-the-cop
yright-act

2) Thaler v. Perlmutter, 687 F. Supp. 3d 140, 146 (D.D.C. 2023); Thaler v. Perlmutter, 130 F.4th 1039, 1049 (D.C. Ci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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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배경과 미국의 저작권청의 저작자 성립 요건인 인간의 의미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 연방지방

법원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저작권 동

향3)과 저작권 문화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저작권법의 적용 요건으로 인간의 저

작자를 요구하는 저작권청의 오랜 해석을 판결로 인용하였고, 탈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탈러는 

저작권청과 법원이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중국5)과 영국을 포함한 해외 저작권 제도와도 맞

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들 국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특정 형태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연방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의 조항과 전 체계는 인간인 저작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

간이 창작한 것이 아닌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6)고 

보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기각을 주장하였다. 저작권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70

년을 더한 기간으로 정한 것을 한 예로 들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명이 없는 기계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아무런 설명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고 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하급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왜곡하였다든지, 판결을 통일할 필요가 있

다든지 등의 사유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물 성립요건은 인간이 창작하여야 한다

는 전통적인 해석론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해석론을 굳게 한 셈이다. 미국의 법원과 저작권청은 

저작권 제도는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된 "지적 노동의 산물"을 보호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거절 결정을 확정하면서 저작권법의 법적 체계에 의존하여 저작

자, 저작권의 주체, 저작권 존속기간, 저작권 상속과 같은 개념들은 모두 인간인 저작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최근 특허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는 태도

와 논리 일관성이 있다. Thaler v. Vidal 사건7)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로 지정될 수 

3) 차상육, “Thaler v. Perlmutter 사건 분석과 시사점”, 저작권동향, 2023-09, 2면; 손휘용, “[미국]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저작권동향 2023-3; 이수현, 미국 저작권청 「Zarya of the Dawn 저작권 등록 취소 결정」 검토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4) 송선미, “인공지능 창작 미술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 저작권 문화(332호), 2022. 04., 12-13면; 손휘용, “미국 저작권청, ‘저작
권과 인공지능’, 공개 청취 세션 개최”, 저작권 문화(348호), 2023. 8. 16-17면; 손휘용,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분석 보고
서 발표”, 저작권 문화(361호), 2025 4+5호, 28-31면.

5) 황선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중국 판례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3호, 2020, 98-102면.

6) 계승균, 저작권과 소유권, 부산대학교 출판원, 2015, 58-61면, Naruto v. David John Slater, et al, no. 3:2015cv04324-Document 45 (N.D.Cal. 
2016). 이 판결에서 의회와 대통령만이 동물에게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7) Thaler v. Vidal, 43 F.4th 1207, 1210 (Fed. Cir. 2022),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발병자(inventor)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의 특허법은 발명
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 즉 인간(human being)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기(must) 때문이다; 계승균, 앞의 책, 67-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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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자연인뿐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 

저작권과 특허권의 주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사법적 판단들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걸쳐 

일관된 해석을 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시스템은 권리를 보유한 창작자가 될 수 없고 창작의 한 

도구, 수단,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3. 시사점

이러한 미국의 해석론은 기존의 저작권법 조문에 대한 전통적인 법리에 따른 해석을 한 것이다. 창작물

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지식재산제도, 특히 창작법 제도는 인간의 정신

적 노동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해석 방향은 현행 지식재산권

법의 규정된 인간 중심의 법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술과 과학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를 보는 시각에 따라 성과물에 대

한 기존 법리의 변화 또는 변경은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인간의 창작에의 기여가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점

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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